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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학 진학,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

미국 대학들은 학사

관리가 엄격하다. 입학

을 했다고 자동으로 졸

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정 기준 이

상의 내신(GPA)를 받지 

못하면 학사 징계를 받

고 끝내 학사 제적을 당

할 수 있다. 

명문 주립대학인 UC 버클리의 경우 한

국 학생의 4%가 제적을 당하고, 편입 한

국 학생의 18%가 제적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 학기 성적 1.5 미만이면 학사 제적 

에듀진(edujin.co.kr)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미국 대학들은 한 학기 성적이 1.5 미

만이면 다른 예고 없이 곧바로 학사 제적 

처리를 한다. UCLA를 비롯해 많은 미국 

대학들의 학사 경고 규정을 보면“한 학기 

학점이 1.5 미만이면 제적처리 한다”라고 

돼 있다. 1-4학년 가운데 어느 한 학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곧바로 제적된다.

그러나 학생이 어느 학년, 어느 학기 건 

학점이 2.0 미만이 나오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학사 주의(Academic Warning)

을 준다. 그 다음 어떤 학기이건 다시 2.0 

이하 학점을 받으면 학사 경고(Academic 

Probation)가 나갈 것이라는 예고다.

이 단계에서 대학 카운슬러는 해당 학

생을 부른다. 카운슬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 학생의 상황을 파

악하고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카운

슬러를 만나지 않는다. 두렵고 창피하기 

때문이다.

다시 어떤 학기이건 또다시 2.0 미만 학

점을 받으면 그 학생은 대학으로부터 학

사 경고(Academic Probation)을 받는다. 

이 상태에 이르면 대학은 보통 해당 학생

에게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조

치를 한다. 즉 유기 정학 조치다.

이 상황의 학생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부

족한 학점을 수강하고 

오면 된다. 대학은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1년을 그냥 쉬고 다시 도전을 한다. 대부

분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받으면 심리적

으로 어려워한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

아야 할 경우가 많다. 

여기서 별다른 대책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은 학사 제

적이라는 블행한 상황을 맞는다. 즉 다시 

돌아가서 어느 학기이건 다시 2.0 미만의 

학점을 취득하면 대학은 예외 없이 학사 

제적처리에 들어간다.

대학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대학은 징계 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 여부를 결정하나 거

의 모두 제적 처리가 된다. 이 상황에 이르

면 국제학생은 3주 이내에 즉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

교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미국 대학에 재입학이 어려워진다. 규정

상 신입도 안 된다.

■ 명문대 합격만이 능사 아냐, 졸업 후 취

업까지 생각해야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 능사가 아

니다. 합격을 하고 이후 성공적으로 졸업

을 하고 취업까지 해야 레이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희

망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점 취득에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

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병을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를 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학에서

의 학업적 문제도 조기에 파악을 해 대처

를 하면 학사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직장(학교)에서 해고(제적) 된 경우,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

서 직장이나 학교를 바꾸는 경우라

면, 진로를 결정할 충분할 시간이 있

습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구조조

정 명목으로 회사에서 자기 책상이 

사라지거나, 예기치 않은 일에 휘말

려 학교에서 제적처리가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

권이 없이 취업이나 학업을 통해서 

비이민 신분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

가 됩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

는 질문은 해고나 제적 통보를 받은 

후부터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이민 비자 중 취업비자 일

부(O비자, L비자, R비자)와 투자비

자(E비자)는 비이민 비자의 근거가 

되는 취업과 투자가 중단되는 즉시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

만 학생비자인 F1와 OPT, 교환방

문비자인 J1, 또 취업비자 중 H-1B

는 체류신분 만료 후에 미국을 여행

하며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으

로 허락된 Grace Period (F1, OPT 와 

H-1B의 경우 60 일, J1 의 경우 30 

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당하거나 투자

를 그만둔 날의 다음날 또는 Grace 

period의 61일째/31일째부터 불법체

류 일수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즉시 체류신분이 상실

되는 비자들의 경우에 비록 법적으

로 허락된 Grace Period는 없더라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을 준비

하는데 드는 적당한 시간만큼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하루 아침’에 미국에서

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이를 

이민국이나 미 대사도 잘 알고 있습

니다. 이‘적당한 시간’이 며칠인지

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명시된 기준

이 없으므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을 생각하셔서 결정하

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입국이 허가 되지 않는 

unlawful presence bar 가 180일 이

상의 불법체류부터 해당되는 조항 

때문에, 체류 신분 없이도 6개월 미

만까지는 체류해도 된다고 생각하

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위험한 생

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

지 않았다면 3년 동안 재입국이 금

지되는 unlawful presence bar에 해

당은 안되겠지만, 후에 미대사관에

서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할 때, 이 불

법체류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사의 재량에 의해서 비자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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